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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당관세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

우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.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할당관

세 적용 규정을 일부개정( '24.7.1일 시행 )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안내드리오니 업무

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I. 개요
 관세법」 제71조 제1항 일부개정에 따라 나프타 및 액화석유가스 제조용 원유,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

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‘2024년 6월 30일까지’에서 ‘2024년 12월 31일까지’로 연장한다.

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‘5퍼센트’에서 ‘0

퍼센트’로 인하하고, 계란가공품, 조주정, 냉동딸기 등 27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‘2024년 6월 

30일까지’에서 ‘2024년 12월 31일까지’로 연장하며, 오렌지농축액, 커피농축액, 전지분유 등 7개 물품에 대

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

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이다.

ll. 적용 품목 안내

 1. 예시품목

   바나나 등 과일류, 가격이 하락한 원자재, 식품 원료 등에 적용한다.

관세율표 번호
품명 규격 등

세율

(%)
한계수량

호 소호

0402 　
밀크와 크림(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

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)

0402 2
가루 모양ㆍ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

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 분의 1.5 를 초과하는 것

0402 21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0
1,600톤

0402 29 기타 0

   * 기타 품목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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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자료 (아래 파일명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.)

[붙임1] 4차 할당관세(7.1일 시행)

[붙임2] [별표 3]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(관세법 제71조에 

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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